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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까지 원자력사업자의 안전문화에 대하여 이루어진 활발한 논의에 비하여 규제기관의 안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원자력 안전문화 관련 IAEA, 

OECD/NEA 등 국제동향 및 국내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학술 논문들을 분석,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들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설문을 구성,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규제

기관의 안전문화 모델 정립, 측정방법 개발 및 안전문화 향상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Much has been discussed on safety culture of operating organizations, however, little has been 
done on that of regulatory organization. Current issues and activities related to nuclear safety 
culture at IAEA, OECD/NEA, etc. were investigated and relevant literatures were reviewed. 
Elements essential for safety culture of regulatory organization were proposed and survey 
questionnaire for employees of regulatory expert organization, KINS, was developed based on 
the elements proposed. The survey result was presented and it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 elements of safety culture in regulatory organization were proposed. The 
result of this survey can be used in developing safety culture model of regulatory organization, 
measurement method and also promotion of safety culture in regulatory organization.  
 

 



1. 서 언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문화의 개념이 제창되었다. 1991년 IAEA의 원자력

안전자문단(INSAG)이 INSAG-4로 ‘안전문화’를 발간한 이후 주로 원자력 운전조직의 안전

문화의 정의, 일반적인 특성, 안전문화의 주요 요소, 평가방법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안

전문화 지표의 개발, ASCOT 서비스의 시행, 안전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회의의 개최 등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OECD/NEA 에서도 사업자의 안전문화의 저하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

을 다룬 문서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기관 자체의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본

질과 요소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문서들에서 기술되어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규제기관의 

안전문화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규제전문기관으로서 실

제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INS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에 대

한 설문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들을 실험적으로 제시해 보고

자 한다. 

 

2. 규제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규제기관은 사업자가 직접 원자력시설을 건설, 운영, 보수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시설운

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혹은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말은 시설의 직접 운영을 사업자가 수행하며 사고발생 

시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제기관이 직접 제어반이나 현장에서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측

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은 규제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사업자의 활동에 개

입하여 작업종사자, 주변 주민 및 일반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규제자의 안전문화를 

논의할 때 이러한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사업자의 안전문화가 현장에서의 

문제점의 발견, 경험의 전파, 운전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보수성의 고려 등 직접적인 안전조

치와 행위와 관련되어 안전성의 우선적 고려를 중요시 하는데 비하여 규제기관은 이러한 규

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행위 및 규제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 최우선의 원칙을 

실천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개입으로서 안전

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즉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기관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기관이 설정하는 안전의 목표는 사업자가 설정하고 있는 안전의 목

표에 비하여 보다 국민의 이해와 수용과 만족을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

서 규제기관의 조직문화의 관점이 강조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규제가 일반국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수행되는 만큼 궁극적 고객으로서의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조직문화의 

근간을 이룬다는 측면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3.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에 대한 기존 문서들에 대한 검토 

 

IAEA의 문서 INSAG-4 에서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지표로 다음을 들고있다. 

 

 안전성을 원전이용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정부규제기관이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명확하고 의미 있는 규제상의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관련기관으로부터 규제요건에 대한 활발한 의견수렴과 자문활동을 하는가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규제절차가 있는가 

 규제관행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가 

 국제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주요 안전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가 

 사업자에 대한 규제활동의 영향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가 

 규제요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는가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에 상호 신뢰하는가 

 현장에서 규제요원이 어느 정도 참여하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OECD/NEA의 CNRA에서는 좋은 안전문화의 요소로 다음을 들고 있다.  

 

 안전문제에 우선을 부여하겠다는 조직차원의 명확한 의지 

 규제기관 내부에서의 책임의 명확한 구분 

 규제요원 역량유지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 훈련프로그램 

 모든 직원들의 개인차원의 안전에 대한 의지 

 규제기관 조직 단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정 

 안전검토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 

 안전검사 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 

 명확한 규제허용기준 

 적시에 규제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 

 안전여건에 따라 규제개입 하겠다는 의지 

 의사결정에 있어 위험도 개념의 사용 

 

이러한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들을 나열하는 수준 혹은 ‘좋은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징표가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수준으로 안전문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이것이 

체계화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즉 INSAG-4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 혹은 

조직의 안전문화의 주요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관점에



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 장

에서는 이러한 INSAG-4 방법론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 및 전체 구성을 제

시하여 보고자 한다. 

 

4.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 

 

위에서 기술한 규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INSAG-4에 따라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역시 

정책차원, 관리자차원, 일반직원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차원에서는 규제기관의 안전성최우선을 밝히는 정책성명이나 기관의 임무에 대한 성명,

혹은 원칙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것은 기관 최고경영층의 최고문서로서 공포되고 그것이 규

제기관 직원들에게 잘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자원의 적정수준 

확보를 위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한다 

 

관리자 차원에서는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서간, 직급간의 명확한 책임이 규

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제종사자의 자격이 명확히 부여되고 규제업무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시행되어야 하며 그 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적인 품질관리 기구가 존재하여야 

한다. 

 

직원 개인차원에서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관행화되

어있어야 하며 규제기관 내부의 부서간 , 상 하급자 간 그리고 사업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이 진행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강령이나 지침 등이 명확히 제정되어 직

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5. 한국의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주도로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문화 활동을 

주도하여 왔다. 1994년의 안전정책성명의 공포와 1995년 안전의 날 선포, 2001년 안전헌장

의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명이나 헌장 제정, 안전의 날 행사 등은 규제기관까지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기관 들의 안전문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나 중점은 사업자의 안전문화의 

창달을 위한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의 안전문화 지표개발 평가 등이 이루어져왔다.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기관 자체적인 경영혁신작업을 수행하면서 

규제기관으로서의 조직문화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관의 mission statement 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규제기관으로서의 안전문화의 정착의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mission statement

는 미국 NRC, 카나다 NSC의 mission을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정책성명을  참조하여 제정



한 것이며 이와 함께 사업자를 상대하는 규제검사업무 특성상 윤리적인 사항을 규정한 윤리

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역시 미국 NRC의 code of conduct를 참조로 하고 한국내의 감사

원, 검찰, 법관 들의 윤리강령을 참고로 하여 제정하였다. 이들 mission statement와 code 

of conduct는 신입직원 교육 시 강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의 업무 diary 앞부분에 수

록되어있고 그와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정에 안전문화 과목이 포함되어있

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규제전문기관으로서 자체의 안전문화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위해 설문

조사를 2002년 5월 수행하였다. 설문은 4장에서 제시한 안전문화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

여 개발, 사용하였다. 전체직원 304명중 기술부서 직원 214명을 대상으로 Web과 Email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105명에 대한 응답자료를 얻었다. 랜덤표본이 이루어졌다고 볼 경우 

이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9.5%였다. 모집단과 표본의 나이별, 소속

부서별, 근무년수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어 응답자료는 KINS 직원을 대표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자유응답에 의한 표본오류가 분명 있을 것이므로 본 조사는 

예비적 성격의 결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음에 결과를 살펴본다.  

 

규제기관 안전문화에 대한 인지도 

첫번째 질문으로 규제(전문)기관의 안전문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이는 설문조

사를 시작함에 있어 가볍게 유도하는 목적과 동

시에 과연 규제기관에도 안전문화가 적용됨을 얼

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이를 알고 있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  

 

 

KINS의 안전문화에 대한 만족도 

두번째 질문은 과연 KINS의 안전문화에 대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

다. 응답자들은 KINS의 전반적인 안전문화 수

준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었는데 이는 다음 질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

이 기관의 정책목표 설정 및 이의 적용 그리고 

직원 자신의 업무자세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Q1.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
90.5%

없다.
9.5%

Q2. 전반적으로 KINS의 안전문화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

한다.

6.7%

약간 만족
한다.

42.9%

그저 그렇
다

42.9%

약간 불만
족스럽다.

4.8%

매우 불만
족스럽다.

2.9%



KINS의 정책목표와 제도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정책 차원의 요소 중에서 규제기관의 안전성최우선을 밝히는 정책성명

이나 기관의 임무에 대한 성명,혹은 원칙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목표가 KINS에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이를 적극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는지를 물어보았

다. 또한 안전규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영향력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

치, 명확한 규제지침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책목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외부 영향력 배제와 

명확한 규제지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KINS의 정책목표와 제도

12.4%

27.6%
18.1% 18.1%

14.3%

29.5%

72.4%

42.9%

73.3%

42.9%

9.5%

39.0%

Q3. 규제업무에 있
어 안전성을 우선하
는 정책목표가 있

다.

Q4. 경영진은 안전
성 우선 원칙을 직
원에게 잘 알리고

있다.

Q5. 외부의 영향력
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
져 있다.

Q6. 규제업무 수행
을 위한 명확한 지
침이 잘 갖춰져 있

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업무자세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업무자세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업무

자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안전규제의 본질과 원

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확한 업무 인식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현상

은 KINS 직원들이 고학력자로 구성(전체 직원 중에서 박사 102명, 석사 117명) 되어있는 

현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근래 들어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적 지식과 

함께 안전의 의미, 규제의 본질, 사회의 요구, 규제자의 윤리, 법규 및 제도 등에 있어서도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어 기관 차원에서 이를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연구활동을 적

극 지원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자신의 업무자세

32.4%

58.1%

38.1%

50.5%

34.3%

47.6%

16.2% 12.4%
6.7%

1.0%1.0%1.0%
0.0% 0.0% 1.0%

Q7. 나는 원자력안전규
제의 본질과 원칙에 대
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

고 있다.

Q8. 나는 정확한 업무
인식을 바탕으로 사명감
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한다

Q9. 나는 기술적으로 불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편, 규제대상이 계속하여 증가하

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술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

다. 이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시

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사업자 입장에서

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가능한 빠

른 시간 내에 규제결정이 내려지길 

원하는 반면 규제기관은 안전을 위

한 보수성을 추구하여 잘못될 수 있는 기타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

자와 규제기관 간에는 ‘적기의 규제결정’에 대해 이견을 가지게 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이러한 것에 일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성 개발과 업무분위기 

전력산업구조개편, 안전규제의 국제규범화 등과 같이 규제환경이 변하고 있고 사업자는 기

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어

느 때보다도 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 

Q10.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간에 쫓겨
서 기술적 판단과 결정을 서둘러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
11.4%

가끔 있다
65.7%

많이 있다
15.2%

모르겠다
7.6%



개발을 위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

들은 KINS에는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력과 예산, 교육훈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문의 제기와 수용에 관한 분위기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지만 일부는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없

지는 않았다.  

16.2% 17.1%

40.0%

68.6% 67.6% 24.8%

15.2% 15.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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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KINS는 지식
과 정보의 획득 및
축적을 위해 인력
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Q12. KINS 직원들
의 역량 개발 및 유
지를 위해 교육훈
련 등이 충분히 시

행되고 있다

Q13. KINS는 원자
력안전에 대한 의
문을 제기하면 그
것을 수용하는 분

위기이다

모르겠다

아니다

그렇다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요소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약 절반의 

응답자가 ‘규제업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 ‘규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30%이상 되는 응답으로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의문의 제기와 비판을 수용하는 분위기’,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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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어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전문기관인 KINS의 안전문화를 

조사하였다. KINS의 안전문화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KINS 직원은 안전문화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그 동안 수 차례

에 걸쳐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과목 중에 안전문화 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두번째로 직원들은 기관의 원자력안전문화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였

으며 자신들의 업무자세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번째로 그러나 업무수

행 중에 기술적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외

부영향력 배제를 위한 장치,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 등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섯번째로 직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력 예산 교육훈련 등 infra가 부족하다고 평가하

였다. 

또한 KINS 직원들은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의 안전문화의 중요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

을 생각하고 있었다. 

 규제업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 

 직원들의 규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 

 의문의 제기와 비판을 수용하는 분위기 

 



사업자의 안전문화에 대하여 규제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안전문화의 저하에 대하여 적절

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기관 자체적인 안전문화의 구축과 평가도 이제는 생각하

여야 할 시점이다. 규제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위에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를 도

출하고 그 체계를 구성하며 나아가서는 그 평가까지도 고려하는 이러한 안전규제기관의 안

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구축 노력이 원자력사업자의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합하여 

질 때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IAEA, “Safety Culture”, safety Series No. 75-INSAG-4, 1991 

2. OECD/NEA, “The role of the nuclear regulator in promoting and evaluating safety culture”, 

1999 

3. OECD/NEA, “Regulatory response strategies for safety culture problems”, 2000 

 


	분과별 논제 및 발표자

